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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 합리화(상증법 §13)

현 행 개 정 안

□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

가산

ㅇ (합산대상) 상속개시 전 증여

재산가액

□ 상속취득재산 가액에 가산하는

사전증여재산의 범위 합리화

 ㅇ (좌 동)

- (상속인) 상속개시일 전

10년 이내
-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

- (수유자) 상속개시일 전

5년 이내

- (기타*)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

    * 상속인･수유자가 아닌 자

- (기타) 합산 대상에서 제외

<개정이유>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

합리화

<적용시기>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<경과조치>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피상속인

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

종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해당 수유자의 상속취득

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


